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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무인항공시스템교통관리(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는 지상고도

(above ground level; AGL) 400ft(120m) 이하의 비관

제공역(G등급) 및 관제공역(B ․ C ․D ․ E등급)에서 무인항

공시스템(unmenned aerial system; UAS)이 안전하

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1].

미국의 UTM 개념과 동인한 유럽 U-space는 다수

의 드론이 저고도 공역(150m 미만) 내에서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 및 절차이다

[2]. 유럽연합은 기존의 비행규칙 이외에 150m 미만에서 

UAS에 적용할 수 있는 비행규칙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비관제공역(G등급, AGL 300m)

에서 분리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 공역에서 

유인항공기는 정해진 비행규칙에 따라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운항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전략적 

교통관리[3]가 이루어진다. 관제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

기는 다양한 관제업무를 제공받지만, 150m(500ft)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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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되는 UAS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현

재 법규정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최저비행고도(minimum safe altitude; MSA)는 

ICAO 부속서 2(rules of the air)에서 ‘the lowest 

safe altitude’로 명명되는데, 의미는 항공기운항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지형 또는 장애물로부터 안전 운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된 최저고도를 말한다.

UTM 공역에서 유인항공기와 UAS가 조화롭게 운영

되기 위해서는 이종(異種)의 비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하

는 운영환경에 적합한 협력적(collaborative)[4] ․전략적

(strategic) 교통관리가 필요하다. 전략적 교통관리는 공

역 및 교통흐름관리를 통하여 비행계획 공유, 공역제약

사항 평가, 기상정보제공 등으로 전술적 분리의 필요성

을 줄이고, 동시에 기상 및 공역 제약사항으로 인한 비

행경로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5].

본 연구는 전략적 교통관리를 위한 비행 공역 제약

에 관한 연구로, 최저비행고도 설정에 대한 국내외 법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UTM 환

경에서의 항공기 및 UAS 운용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비행고도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하여 수행하였다.

Ⅱ. 최저비행고도 및 UAS 운영고도    

2.1 비행규칙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ICAO의 최저비행고도 기준은 부속서 2(rules of 

the air)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시계비행방

식(visual flight rules; VFR)으로 비행시, 도시 및 인

구밀집지역 상공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1,000ft) 

이상(Annex 2, 4.6)으로, 그 외 상공에서는 지표면 또

는 수면의 150m(500ft) 이상(Annex 2, 4.6)으로 비

행해야 한다.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s; IFR)인 경우, 

최저비행고도는 산악지역에서 항공기중심으로 반경 8km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2,000ft) 이상

(Annex 2, 5.2)으로, 그 외 지역은 반경 8km 범위 내

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ft) 이상

(Annex 2, 5.2)으로 설정하고 있다(Table 1 참조).

국내 항공안전법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은 금지

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

고도(동법 시행규칙 제199조)는 ICAO에서 정하는 기

준과 같다.

유럽의 최저비행고도(minimum flight altitude) 기

준에 대한 기준은 유럽연합 항공규칙(Standard Euro-

pean Rules of the Air) Section 5 시계비행규칙(VFR) 

및 계기비행규칙(IFR)에 관한 규정[6]에서 정하고 있다. 

ICAO 기준과 동일하지만 VFR비행시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로부터의 반경이 500ft (150m) 내로 

규정하고 있고, 야간 VFR 운항시에는 IFR 기준을 적용

함에 기준 차이이다. 

미국은 14CFR Part 91에 최저비행고도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데, 기준은 ICAO와 유사하다. 다만, 밀집지

역 이외 지역에서는 사람 ․선박 ․차량 ․구조물에서 500ft 

이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추가

되어 있다(Fig. 1 참조).

 

2.2 UAS 운영고도제한   

국내 무인비행장치가 속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

교통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5항)으로 정하는 고

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Table 2 참조). 이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해야 하는 상한고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최저비행고도가 지형이나 장애물로부터 항공

구분 최저비행고도 기준 

VFR 

밀집지역

(人 ․物)

항공기중심 600m내 최고장애물 
+300m(1,000ft)

이외지역 지면 ․수면 또는 물체 +150m (500ft)

IFR 
(EU;
야간 
VFR)

산악지역
항공기중심 8km(4NM)내 최고장애물 

+600m(2,000ft)

이외지역
항공기중심 8km(4NM)내 최고장애물 

+300m(1,000ft)

Table 1. MSA regulation(general)

Fig. 1. Concept of MSA (14CFR par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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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무인비행

장치 운영고도제한은 유인항공기와의 안전운항을 확보

하고자 무인비행장치의 운영 공역을 제도적으로 분리

하는 일종의 전략적 교통관리 방법이다. 

미국 14CFR Part 107.51 sUAS의 운영제한규정에

서 ‘구조물의 반경 및 최대 상한선 상공 400ft 이내’에

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GL 400ft를 초과(not 

be higher than)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GL 

400ft 이내’는 기존의 유인항공기 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체계에서 비관제공역(G등급) 및 

관제공역(B ․ C ․D ․ E등급)과 일부 공유되는 구간으로, 

이 저고도 공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비행규칙

의 정립이 필요하다. 

FAA ‘UTM concept of operations V2.0’은 ATM

과 UTM이 공유되는 공역에서 UTM 운영과 관련된 필

수 개념 및 운영 요소를 설명(Fig. 2 참조)하고 있다.

유럽은 국가별로 UAS의 운용제한고도에 차이가 있다. 

사례로 벨기에 ․체코 등은 100m, 영국 ․네덜란드 ․스페

인 ․스웨덴 등은 120m,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50m 미

만에서의 운용을 규정한다.

2020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Commission Imple-

menting Regulation-2020/639에서 Open 등급 및 

Specific 등급 UAS는 AGL 120m 미만에서의 운용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Eurocontrol이 정의한 VLL(very low level, 

U-space 공역)은 VFR이 적용되는 공역 하부인 AGL 

150m(500ft) 미만을 의미한다. 

EASA가 UAS를 대상으로 한 flight rules 관련 문

헌(7)은 VLL을 Eurocontrol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 공

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비행규칙으로 LFR(low- 

level flight rules)를 제안하고, 적용 고도를 AGL 150m 

(500ft) 미만으로 규정하였다. 

Eurocontrol은 VLL내 모든 공역을 X ․ Y ․ Z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2]. X유형은 Open 등급으로, 도심외곽

에 설정되며 낮은 U-space 서비스수요가 예상된다. Y 

유형은 도심지역에서 가시거리 밖(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운용수요가 예상되는 공역이며, Z 

유형은 고 인구밀도지역으로, 원격조종자 상시 U-space 

연결 및 tracking이 가능한 위치보고성능을 갖춘 UAS

가 운용되는 공역이다(Fig. 3 참조). 

Ⅲ. 최저비행고도 및 운영제한고도 구축

3.1 기초자료 분석

우리나라를 포함 ICAO, FAA 및 유럽연합 등에서 

UAS 운영고도를 400ft 이하 또는 150m 미만으로 제

한하고 VFR 및 IFR 최저비행고도를 설정함은 기존의 

ATM 환경에 UTM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다. Fig. 4는 유인 항공기로부터 UAS를 보호하도

록 설계된 수직 및 측면 완충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 중인 A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비행고도 UAS 운영고도 구축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0m 격자 그리드 지도를 

QGIS 3.14, QGIS 2.18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축 범위는 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약 6km 지역으

구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5항 

무인
비행
장치

밀집지역

(人 ․物)

무인비행장치중심 150m내 
최고장애물 +150m

이외지역 지면 ․수면 ․물체 상단 +150m

Table 2. UAS operating limitations in Korea

Source: FAA, UTM Concept of Operations v2.0, 2020.

Fig. 2. UTM operation concept of FAA Fig. 3. Airspace volume(X·Y·Z) in V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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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고, 해당 지역 표고(elevation)는 산간지역

을 제외하고 약 250∼300m로 조사되었다. 고층 아파트

를 비롯한 주요 시설 및 장애물의 높이와 지역 공역 현황

을 파악하여 Fig. 5와 같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9].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이 ․착륙할 때와 항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았

을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최저비행고도 등 고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는 항공안

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최저비행고도)에서 명시하고 

있다. VFR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는 본 연구 2.1에서

와 같이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지역에 있

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 고도,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체의 상단에서 150m

로 규정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중심으

로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의 상단에서 1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의 비행승인 없이 운용할 수 있다.

항공법규정에서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

용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는 없다. 원자로시설의 위치제

한에 적용되는 지침에 포함된 “인구중심지를 인구밀도가 

국가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는 총인구 2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을 말한다”는 정의[10]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을 국가의 평균인구밀도를 기준

으로 그보다 인구밀도가 상회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서 

2019년 10월 기준 평균인구밀도는 1km2당 496.8명

으로, 0.25km2 기준으로 124.2명으로 조사되었다. 항공

안전법 기준에 맞추어 보면, 인구밀집지역은 반경 600m 

내 178.8명, 반경 300m 내 44.7명, 반경 150m 내 

11.1명을 초과하는 지역이 해당한다(Fig. 6 참조).

이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지역의 인구분포를 조사한 

결과, 0.1km2당 25명 이상을 보이는 지역을 그리드 

지도로 표시하면 Fig. 7과 같다. 

Fig. 5. Grid map with obstacle data - 100m

Fig. 4. MSA and sUAS operating limitations in 
FAR part 91 & 107(8)

Fig. 6. Population density of Korea (2019. 10.)

Fig. 7. Population distribution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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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범고도 구축 모델링 및 결과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의 UTM 운용제한고도를 AGL 

150m 미만으로 설정하고, VFR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

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자 한

다. 조사된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VFR 항공

기와 UAS가 운용될 수 있는 최저비행고도 및 운영제한 

고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수식을 적용하였다.

          
   ≤  ≤        ≤  ≤   
   max              

 

대상 지역 100m 격자지도에서 각 셀의 표고 높이에 

장애물 높이를 더한 값을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 3D 형상으로 표현하면, Fig. 8과 같다. 

분석된 수치표면모델을 바탕으로 항공안전법에서 정

하는 VFR 최저비행고도 및 UAS 운영제한고도 기준을 

적용한 결과, Fig. 9 및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VFR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UAS 운영제한고도 사이에 0

초과 150m미만의 완충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면, 이를 3차원으로 도시하면, Fig. 11과 같다. 

연구대상 지역에서 완충구간의 간격 평균은 59.46m

로, 최소 간격은 0m, 최대 간격은 343.8m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완충구간 중 간격이 0∼30m인 구간(적색; 

0m, 청색; 30m 이하)은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략적 교통관리에 활용시, 안전운항을 위한 유인항공기 

및 UAS 경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Fig. 12 참조).

비록 FAA와 유럽연합에서 UTM(U-space) 운영고

도 제한을 150m 미만이 아닌 120m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Fig. 8. Digital surface modeling graph

Fig. 9. MSA (target area) 

Fig. 10. UAS operating limitation (target area) 

Fig. 11. Buffer area between MSA and UAS 
operating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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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150m 미만을 유지하고 지역별 공역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UAS의 운용은 기존의 유인항공기 운용환경인 ATM 

환경에 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UAS가 UTM 환경에서 ATM

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교통관리는 필수적

으로 필요하다. 

최저비행고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함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설정된 규정이며, UAS 운

영제한고도는 기존의 ATM 환경에서 UAS의 안전 운용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는 기본적으로 두 

환경 간의 완충구간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저비행고도 표면과 운영제한고도표면을 

수치화하여 ATM 및 UTM에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이 수치표면 자료는 VFR 항공기가 장애물 및 지형충

돌을 보다 전략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다. 또한 UAS는 구체화된 수치자료를 바탕으로 VFR 

항공기와 효과적인 분리는 물론, 3D 형상화를 통해 가

용한 UAS 운용경로 및 회랑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저고도 무인비행

장치 교통관리(UTM)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업 중 한

국항공우주연구원 위탁 ‘UTM 공역 내 무인비행장치 운

영 안전기준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일부입니다. 연구지

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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